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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호북성 무한(武汉)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전파 및 확
산되고, 그로 인하여 정상 근무가 어려워지고 조업 중단에 준하는 상황이 초래(이하 “본건 사태”)됨에 따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0년 1월 20일 2020년 제1호 공고를 통해 코로나 19는 을류 전염병에 속하
지만 갑류 전염병의 예방, 통제조치를 적용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중국 전염병방지법에 의하면, 전염병은 유행 상황과 위해의 정도 등에 따라 갑류(甲类)1, 을류(乙类)2, 병류
(丙类)3로 분류되며, 각 분류 별로 정부부서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릅니다. 갑류 전염병에 해당되는 경우 
중국 정부기관은 전염병방지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련된 지역 봉쇄:

• �상급 인민정부의 비준에 따라 현급(县级) 정부는 코로나 19 전염병을 발견한 장소 또는 장소내 특정
구역의 인원에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성급(省级) 정부의 결정에 의해 본 행정구역 내 갑류 전염병 구역을 봉쇄

• 국무원 결정에 의해 대, 중 도시 전염병 구역 또는 여러 성(省)에 걸치는 전염병 구역 및 국경을 봉쇄

- 시장, 영화관, 극장 등 인원의 밀집 활동을 제한 또는 정지

- 영업, 생산 중단, 휴교

- 전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는 장소를 봉쇄

- 전염병 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물자 및 교통수단에 대해 위생 검역 실시

- �현급 이상 정부는 관할 지역 내의 비축 물자, 부동산, 교통수단 및 관련 시설, 설비를 임시로 수용
할 수 있고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함

한편, 본건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 중앙, 지방 정부는 여러 통지와 규정 제정을 통하여, 2020년 1월 말부터 아
래와 같은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콜레라, 흑사병
2 SARS, 에이즈, 바이러스성 간염, 척수회백질염, 조류독감, 폐결핵 등 전염병
3 유행성 감기,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한센병, 흑열병 등 전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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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 연장: 

• �중국 국무원 판공청은 2020년 1월 26일 <2020년 춘절휴가를 연장하는 데에 관한 통지>4(이하 “<국
무원 통지>”)로써 1월 30일까지였던 춘절휴가를 2월 2일까지로 연장(이하 “국무원 연장휴일”).

• �북경시, 상해시 등 지방정부는 지방규범성문서5 형식으로 해당 지역 소재 기업의 업무재개(复工) 기
간을 2020년 2월 9일까지로 연장(이하 “지방정부 연장기간”)하거나 해당 기간의 근무방식에 대한 규
정을 공포6. 

■ 일부 지역 봉쇄 및 격리 조치:

•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무한시 및 호북성의 다수 도시에 대하여 봉쇄식관
리를 실행하였고, 호북성 지역으로부터 현지로 돌아온 인원이나 코로나19 감염, 의심, 밀접하게 접촉
한 인원에 대해서는 격리조치를 실행하고 있음.

• �일부 지방은 호북성 외의 다른 지역에서 당지에 도착한 인원에 대해 14일간 자택에서 격리 또는 집
중격리(集中隔离)를 하도록 하는 등 지역간 이동을 제한하는 여러 조치들을 취하고 있음.

• �각 도시 내에서도 아파트단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심지어 일부 아파트단지는 출
입증을 발급하면서 아파트단지 출입은 2일 1차, 1차 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도 취하고 
있음.

나아가, 위와 같은 휴가 연장, 자택 격리, 이동 제한 등 조치와 관련하여, 중국 국무원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7�

(이하 “인사부”) 및 각 지방정부 및 지방의 인력자원과사회보장국8(이하 “인사국”)은 상기 국무원 연장휴일, 
지방정부 연장기간, 격리조치기간의 급여 지급, 노무관리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사회보험금 면제 또
는 환급, 주택공적금 지연 납부 등에 관한 우대정책들도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4 关于延长2020年春节假期的通知
5 �规范性文件: 규범성 문서는 법률이나 행정 규칙이 아닌 일종의 행정행위이지만, 강학상으로는 �
 ‘추상적 행정행위(抽象性行政行为)’에 해당되며 해당 적용 대상(개인, 기업, 정부기관 등)에 대해서 보편적인 효력이 있음.

6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한 호북성의 경우 2020년 2월 14일 기준 호북성 소재 기업의 업무재개 기간을 2020년 2월 20일까지 �
 연장함.

7 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
8 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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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리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공포하였습니다. 또한 중국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는 기업의 어려움을 해
결하고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부 사회보험금 면제 또는 환급, 주택공적금 지연 납부 등에 관한 우
대정책들도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중앙 및 지방정부 조치는 코로나19 비상 사태에 대응하여 취한 긴급 조치이나, 문제는 우후죽순
으로 발표되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조치나 통보가 너무 많고, 상호 모순되거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에 대해 유관 기관에 유권해석을 구해도 정확하고 일관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
중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조치의 이해와 해석, 집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해당 기간 근로자 휴가, 
급여, 근태 관리 등에 관한 여러가지 노무상의 이슈와 리스크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아래에서는 재중기업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노무이슈들에 대하여 (I) 급여 지급, (II) 근로 
관리, (III) 기타 이슈 3개 파트로 나누어 알기 쉬운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중국의 경우 지방정
부에서도 여러가지 규정 또는 통지를 공포하여 실행하고 있으므로, 본 책자에서는 중앙 정부 규정과 다를 
경우에는, 우리 나라 기업들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북경시, 상해시, 하북성,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의 규정
에 대해서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9. 

본 책자에서 정리한 이슈는 2월 21일까지 발표된 중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통지에 따라 정리한 것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중앙 및 지방의 통지들은 코로나19의 빠른 전파 및 확산으로 인하여 긴급히 제
정 공포된 것이라, 명확하지 않은 규정들이 있고, 기존 노동 관련 법규에 따라 해석이 잘 안되는 내용들도 있
으며, 본건 사태가 지속됨에 따라 추가 규정 등이 지속적으로 제정 및 발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
후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이나 실무 동향 등을 계속하여 예의 주시하실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따라서 질의에 관한 검토 의견 중 위 북경시 내지 광동성의 규정에 대하여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면, �
 이는 그 지역의 지방 정부 규정 역시 중앙 정부 규정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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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급여 지급 관련 이슈

I   급여 지급 관련 이슈

1. 질문 사항: 국무원 연장휴일10 기간의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검토 의견:
국무원 연장휴일은 그 성격상 일반공휴일(公休日)11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무원 연장휴일 기간 근무
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정상급여를 지급하면 되고, 국무원 연장휴일 기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우선 보
충휴가(补休)를 안배하고, 보충휴가를 안배하지 못한 경우 일급여 2배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근거: 
국무원 연장휴일은 법정명절휴일에 해당하는지 일반공휴일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일부 논란이 있
었으나, (i) <국무원 통지> 제3조는 “전염병 예방으로 인하여 직원이 휴식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법>
의 규정에 따라 보충휴가를 안배해야 하고, 휴식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는 관련 정책에 따라 실행해야 
한다”고 규정한 점, (ii)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12>은 법정명절휴일을 명확하게 제한적으로 열
거한 점, (iii) 북경시 인사국에서 2020년 1월 31일 공포한 <전염병 예방기간 본 시 인력자원과사회보
장 관련 업무를 잘 진행하는 것에 관한 통지13> 등 통지에서 국무원 연장휴일 기간 근무한 직원의 경
우 우선 보충휴가를 안배하고, 보충휴가를 안배하지 못한 경우 일급여 2배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한 점을 고려할 때, 국무원 연장휴일은 그 성격상 법정명절휴일14이 아닌 일반공
휴일에 해당하고, 국무원 연장휴일 기간 근무한 직원의 경우 우선 보충휴가를 안배해야 하고, 보충휴
가 안배가 어려운 경우 일급여 2배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10 �<국무원 통지>는 춘절휴가를 2월 2일까지 연장한다고 규정하였으나, 2월 2일은 일요일이고, 2월 1일은 토요일이나 <국무원 �
 통지>가 공포되기 전 대체근무일이였기 때문에 <국무원 통지>는 사실상 춘절휴가를 2일(즉 1월 31일과 2월 1일) 연장한 �
 것으로 볼 수 있음.

11 �중국의 경우 법정공휴일을 일반공휴일(公休日, 토요일, 일요일)과 법정명절휴일(法定节假日, 신정, 구정, 청명, 국제노동절, �
 단오, 추석, 국경절 등)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공휴일에 잔업을 안배하는 경우 보충휴가를 안배하거나 정상 급여 2배의 �
 잔업수당을 지급, 법정명절휴일에 잔업을 안배하는 경우 정상급여 3배의 잔업 수당을 지급해야 함.

12 全国年节及纪念日放假办法
13 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期间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相关工作的通知
14 �중국 <노동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명절휴일에 근로자에게 업무를 안배한 경우 일급여 3배의 잔업수당을 �

 지급해야 하며, 보충휴가를 안배하는 것으로 잔업수당 지급의무를 대체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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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사항: 지방정부가 통보한 연장기간15의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요?

검토 의견:
이는 각 지방정부의 통지에 따라 다름. 북경시, 상해시, 하북성,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의 경우 아래
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지역 근거 규정 급여 지급

북경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기간 �
북경시 기업이 융통성 있게 업무를 배치�
하는 것에 관한 통지16

- 근무한 직원: 정상급여기준으로 지급
- �근무하지 않은 직원: 영업/생산 정지 규정17에 따라 �
 집행

상해시 상해시 인사국의 기업업무재개연장 관련 �
문제에 대한 상해시 인사국의 공식답변18

- 근무한 직원19: 일급여 2배의 잔업수당 지급
- 근무하지 않은 직원: 정상급여기준으로 지급

하북성 명확한 규정이 없음20. 하북성 인사국에 문의한 바에 따르면 위 상해시 기준과 
같음.

강소성 강소성 전염병 예방기간 직원급여보수권익 �
보장 관련 정책 답변21

- 근무한 직원: 정상급여기준으로 지급
- �근무하지 않은 직원: 영업/생산 정지규정에 따라 집행

산동성 산동성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의 성내 기업 �
업무복구지연 노동관계정책에 관한 해석22 - 상동23

광동성

춘절휴가 연장기간, 업무재개기간,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의심, 밀접하게 �
접촉자가 격리조치를 받은 기간 급여대우 �
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24

- �근무한 직원: 특수업종기업의 직원인 경우 정상급여�
 기준으로 지급, 특수업종기업 이외의 직원인 경우 �
 일급여 2배의 잔업수당 지급25 

- �근무하지 않은 직원: 영업/생산 정지규정에 따라 집행

15 �본 조항에서의 연장기간은 2월 3일 - 2월 7일을 의미하고, 2월 8일(토요일)과 2월 9일(일요일)을 제외함. 2월 8일과 2월 9일 업무를 안배한 �
 경우 우선 보충휴가를 안배하고, 보충휴가를 안배하지 못한 경우 일급여 2배의 잔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16 北京市人民政府关于在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本市企业灵活安排工作的通知
17 영업/생산 정지규정에 관한 규정은 아래 “제8번 질문 사항” 참조.
18 关于延迟企业复工相关问题，市人社局权威解答
19 �상해시, 하북성,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의 경우 2월 9일 전 업무재개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기에, 본 도표 중 상기 5개 지역의 �

 “근무한 직원”은 지방정부 연장기간(2월 8일과 2월 9일은 제외) 도시 운영의 보장, 전염병 예방, 대중생활에 필요한 등 특수업종기업의 �
 직원과 특수업종기업 이외의 기타 기업 중 재택근무를 한 직원을 의미함.

20 �하북성의 경우 해당 기간에 재택 근무한 인원에게 어떠한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고 현지 인사국에 �
 유선으로 문의한 바에 따르면 2배의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함.

21 江苏省疫情防控期间保障职工工资报酬权益相关政策问答
22 省内企业延迟复工劳动关系政策解读
23 �특수업종기업 이외의 기타 기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현지 인사국에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라 정리함.
24 �春节假期延长假期间、延迟复工期间、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患者、疑似病人、密切接触者被采取隔离措施期间工资待遇相关

问题解答
25 �특수업종기업 이외의 기타 기업의 직원이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 관한 규정은 없기에 현지 인사국에 유선으로 확인한 내용에 따라 정리함.



코로나19 관련 중국진출기업 인사노무관리 Q&A

06

I. 급여 지급 관련 이슈

3. 질문 사항: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또는 밀접하게 접촉으로 인한 격리치료기간 
또는 의학 관찰기간에 있거나,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
인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격리기간의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
지요?

검토 의견:
상기 직원의 격리기간의 급여는 해당 직원이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준에 따라 지급해야 함. 다만 회사
는 직원에게 병원, 공안국, 전염병예방관리센터 등 기관 또는 부서의 격리증명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필요가 있음.

근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판공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기간 노동관계를 적절히 처리하는 것
에 관한 통지26>(이하 “<인사부 5호통지>”) 제1조는 “코로나19 감염 폐렴 환자, 환자로 의심되는 자, 
밀접하게 접촉한 자가 격리치료기간, 의학 관찰기간에 있거나,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
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 기업은 해당 직원의 해당 기간의 업무보
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음.

■ ��‘밀접하게 접촉한 자’에 관해서는 지방 정부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데, 통상 코로나19 감�
 염 환자와의 접촉, 호북지역 인원(또는 호북지역에서 온 인원)과 접촉한 자를 가리킴.

상기 <인사부 5호통지> 중 정부의 격리조치 관련하여, 2월 16일자 기준 북경시, 상해시, 하북성, 강소
성, 산동성, 광동성의 정부 격리기간 및 내용은 아래와 같음27:

26 �人力资源社会保障部办公厅关于妥善处理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期间劳动关系问题的通知
27 �다수 지역의 지방정부규정에서는 호북지역에 간 적이 있거나 호북지역으로부터 온 인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은 �

 인원만이 14일간 자택격리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실무상 회사 또는 주택 관할 가도(街道)에서는 호북지역에서 돌아온 �
 인원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전부14일간 자택격리를 실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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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근거 규정 급여 지급

북경시

- �북경시 인민정부 판공청의 “4개책임”을 �
 실행하여 중점 군중, 장소와 단위의 신종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예방업무를 �
 한층 강화할 데 관한 통지28

- �북경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예방�
 업무영도소조판공실의 전염병 예방기간 �
 귀경 인원에 대한 요구를 명확히 할 것에 �
 관한 통고29

- �2020년 2월 14일 전 북경에 도착한 인원의 경우, �
 북경에 도착하기 전 호북지역 또는 호북지역인원과 �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다면 14일간 자택에서 격리�
 해야 하고 임의로 외출해서는 아니됨.

- �2020년 2월 14일 또는 2월 14일 이후 북경에 도착한 �
 인원의 경우, 호북지역에서 돌아온 인원인지 여부를 �
 불문하고 14일간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고 임의로 �
 외출해서는 아니됨.

상해시 상해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 전염병
예방 업무영도소조 판공실의 통보30

호북지역에 간 적이 있거나 호북지역으로부터 온 인원
과 밀접하게 접촉한 적이 있는 인원은 14일간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고 임의로 외출해서는 아니됨31. 

하북성 하북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기업 업무재개 
지연에 관한 통지32 - 상동

강소성 강소성 인민정부 판공청의 기업 업무재개 
지연에 관한 통지33 - 상동

산동성 산동성 인력자원과사회보장청의  성내 기
업 업무재개 지연에 관한 긴급통지34 - 상동

광동성 광동성 인민정부의 기업 업무재개와 학교 
개학 시간에 관한 통지35 - 상동

28 �北京市人民政府办公厅关于落实“四方责任”进一步加强重点人群、场所和单位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
 的通知

29 �北京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领导小组办公室关于进一步明确疫情防控期间返京人员有关要求的通告
30 上海市新冠病毒肺炎疫情防控工作领导小组办公室通告
31 �포동신구, 청포구, 금산구의 경우 중국 각 지역으로부터 포동신구에 온 인원은 전부14일간 자택에서 격리해야 하고 임의로 �

 외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32 河北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延迟企业复工复业的通知
33 江苏省人民政府办公厅关于延迟企业复工复业的通知
34 山东省人力资源和社会保障厅关于延迟省内企业复工的紧急通知
35 广东省人民政府关于企业复工和学校开学时间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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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문 사항: 지방정부 연장기간이 지난 후 2월 10일부터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안배
한 경우,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검토 의견:
회사가 직원들의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직원에게 재택근무를 안배한 경우, 재택근무는 정상
적으로 업무를 제공한 경우에 해당하기에 회사는 정상급여기준으로 재택근무기간의 급여를 지급해
야 함.

5. 질문 사항: 지방정부 연장기간이 지난 후 2월 10일부터 회사가 직원과 협의하여 교
대 근무 등 업무방식을 실행함으로 인하여 직원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적게 근무한 경
우, 해당 기간의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검토 의견:
우선 직원과 해당 기간의 급여조정 등에 대하여 협상을 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달
성하지 못하거나, 교대 근무 등 탄력적 근무 방식을 택하는 기간이 길지 않거나 이러한 탄력적 근무 
방식으로 줄어드는 근무시간이 정상 출근 근무에 비하여 현저하지 않다면,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 정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근거: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 중국기업연합회 등 5개 정부부서 및 사회단체가 2월 7일 
공동으로 공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폐렴 전염병 예방기간 노동관계를 안정시켜 기업의 업
무재개 및 생산재개를 지원하는 것에 관한 의견36>(이하 “<인사부8호통지>”) 제2조는 “전염병 예방
기간 동안, 인원의 밀집을 감소하기 위하여 규정에 부합되는 기업은 융통성 있는 조치를 취하여, 직
원과 협상하여 시간이 겹치지 않는(错时) 또는 탄성 있는 등 융통성 있게 업무시간을 안배할 것을 권
장한다”고 규정하였고, 제5조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산경영에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직원과 합
의하여 급여조정, 교대 근무, 근무시간 단축 등 탄력적 근무 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인사부8호통지> 및 기타 규정, 통지에서는 회사와 직원간에 급여조정 등에 대하여 합의를 달성하
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관한 규정은 없음. 따라서 해당 기간의 급여는 우선 직원
과 협상하고,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교대 근무 등 탄력적 근무 방식을 택하는 기간
이 길지 않거나 이러한 탄력적 근무 방식으로 줄어드는 근무 시간이 정상 출근 근무에 비하여 현저하
지 않다면 정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함.

36 �人力资源社会保障部、全国总工会、中国企业联合会/中国企业家协会、全国工商联关于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
 疫情防控期间稳定劳动关系支持企业复工复产的意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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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질문 사항: 직원이 거주하는 개별 아파트단지가 코로나19의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
여 지방규범성문서에 따라 아파트단지 출입을 통제하거나, 일부 지방의 교통통제로 인
하여 회사 소재지로 복귀하지 못하거나,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해 
직원의 출근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
는지요?

검토 의견:
이 경우 (i) 우선 직원에게 연차를 사용할 것을 제안. (ii) 직원이 연차를 전부 사용한 후에도 여전히 출
근이 어려운 경우, 직원과 협상하여 결정. (iii) 직원과의 협상을 통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국
가의 영업/생산정지 시 급여지급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아파트단지 출입
통제증명, 교통통제증명 등을 회사에 제출함으로써 직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
구할 수 있음.

근거: 
<인사부8호통지> 제4조는 전염병 예방으로 인하여 업무재개가 지연되거나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각 종류의 연차를 전부 사용 후 여전히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는 국가의 영업/생산정지 시 급여지급 관련 규정을 참조하여 직원과 협상할 것을 제안한다고 규
정함. 즉, 우선적으로 연차휴가를 안배하고, 그러한 방식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과 협상하되 
영업/생산정지 시의 규정을 참고하라는 것임.

영업/생산정지시의 급여 지급 기준은 아래 8번 질문에 대한 검토의견을 참조.

7. 질문 사항: 제6번 질문사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본인이 감염될 것을 두
려워하여 출근을 거부하는 직원의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검토 의견:
이 경우 (i)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사용기간동안 정상급여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ii) 해당 직원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거나 연차사용 제안을 거부한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해당 직원에 대한 처리는 “(II) 근로 관리” 제
15번 질문 사항의 검토의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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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질문 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영업/생산이 정지되는 경우, 직원의 급여는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는지요?

검토 의견:
회사의 영업/생산이 정지되어서부터 1개월 내에는 정상급여기준으로 직원의 급여를 지급해야 함. 

회사의 영업/생산 정지가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직원이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한 경우 현지 최저
급여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해야 하고, 직원이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회사는 생활비만 
지급하면 됨(<급여지급잠행규정37> 제12조). 직원이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의 생활비 
관련하여, 북경시, 상해시, 하북성,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의 규정은 아래 표와 같음.

지역 급여 지급

북경시 북경시 최저급여기준의 70%보다 낮아서는 아니됨38

상해시 상해시 최저급여기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됨39

하북성 현지 최저급여기준의 80% 지급40

강소성 현지 최저급여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아니됨41

산동성 현지 최저급여기준의 70%보다 낮아서는 아니됨42

광동성 현지 최저급여기준의 80%보다 낮아서는 아니됨43

37 工资支付暂行规定
38 <북경시급여지급규정(北京市工资支付规定)> 제27조
39 <상해시기업급여지급방법(上海市企业工资支付办法)> 제12조
40 <하북성급여지급규정(河北省工资支付规定)> 제28조
41 <강소성급여지급조례(江苏省工资支付条例)> 제31조
42 �<산동성기업급여지급규정(山东省企业工资支付规定)> 제31조. 다만 청도시의 경우 현지 최저급여기준의 80%보다 낮지 �

 않은 기준으로 근로자에게 기본생활비용을 지급.
43 <광동성급여지급조례(广东省工资支付条例)>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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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근로 관리 관련 이슈

9. 질문 사항: 직원 채용 시 코로나19에 감염되었으나 현재 완치된 인원에 대하여 코로
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회사는 상기 이유만으로 채용을 거부해서는 아니됨.

근거: 
고용업체는 인원 채용 시 전염병 병원체 보유자란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되고(<취업촉진
법44> 제30조), 이를 위반하여 고용차별을 한 경우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취
업촉진법> 제62조). 

그러므로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으나 현재 완치된 인원에 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된 적이 있다
는 이유만으로는 채용을 거부해서는 아니됨.

44 就业促进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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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질문 사항: 춘절연휴 전 지원자에게 발급했던 offer(채용 제안)를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회사 경영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철회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회사가 이미 지원자에게 offer를 발급한 경우, 회사와 직원간에 정식 근로관계는 형성되지 않았으나 
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직원을 채용할 법적 구속력이 형성되었기에, 회사가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는 
경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缔约过失责任)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사태는 회사와 
지원자 모두 예측하기 어려웠던 사태에 해당하기에, 아래 두가지 상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해야 할 것
임.

본건 사태로 인하여 영업/생산이 중지되거나 피해가 큰 업종(예컨대 요식업, 여행업 등)에 종사하
는 회사: 상기 회사는 사정변경(情势变更)45을 이유로 지원자에게 발급한 offer를 철회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됨. 이 경우,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원은 회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사의 해당 
offer철회행위는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하거나, 회사가 일반 상황에서 지급해야 할 계약 체결상
의 과실책임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
됨.

본건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회사: 본건 사태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적게 받는 회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지원자에게 발급한 offer를 철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려워, 향후 분쟁 발생 시 
법원이 회사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됨. 다만 본
건 사태가 완화된 다음에 출근하는 것으로 연기할 수는 있을 것임(다만 그 경우 연기하는 기간이 문
제될 것임).

45 �사정변경이란 계약 체결 시에는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경우로서, 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것이 당사자 일방에게 �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또는 계약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의미함. 이 경우 당사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법원에 �
 계약 변경 또는 해지를 청구할 수 있음(<계약법 사법해석 (2)> 제26조). 사정변경은 불가항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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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질문 사항: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밀접하게 접촉으로 인하여 격리치료기간, 
의학 관찰기간에 있거나,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
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해당 직원의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회사는 노동계약
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바로 해당 직원의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이 경우 회사는 바로 노동계약을 종료해서는 아니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

근거: 
<인사부 5호통지> 제1조는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밀접하게 접촉으로 인하여 격리치료기간, 
의학 관찰기간에 있거나,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직원의 의료기간, 의학관찰기간, 격리기간이 만료되거나 정
부가 취한 긴급조치가 종료될 때까지 자동연장(顺延)한다”고 규정하였음. 따라서 이 경우 회사는 바
로 노동계약을 종료해서는 아니되고 해당 기간이 만료된 후 노동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바람직함.

12. 질문 사항: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밀접하게 접촉으로 인하여 격리치료기간, 
의학 관찰기간에 있거나,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
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기간, 해당 직원을 <노동계약법> 제40조(무과실성 해고), 제41
조(경제성 감원)의 규정에 따라 해고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회사는 상기 직원을 <노동계약법> 제40조(무과실성 해고), 제41조(경제성 감원)의 규정에 따라 해고
할 수 없음.

근거: 
<인사부 5호통지> 제1조는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의심, 밀접하게 접촉으로 인하여 격리치료기간, 
의학 관찰기간에 있거나, 정부의 격리조치 또는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계약법> 제40조,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
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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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무과실성 해고(<노동계약법> 제40조) 및 경제성 감원(<노동계약법> 제41조)의 절차 및 적용 
대상은 아래와 같음:

■ �무과실성 해고

 • 적용 상황:
- �직원의 질환 또는 비산재 부상으로 인하여 규정한 의료기간 만료 후 기존 업무에 종사할 수 없
고 회사가 새로 안배한 업무에도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회사 교육(培训) 또는 업무 조정 후에도 여전히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 �노동계약 체결 시의 객관적인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고 회사
의 근로자 협상 후 노동계약의 변경에 대해 합의를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절차: 고용업체는 30일 전 서면형식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거나 별도로 근로자에게 1개�
 월 급여를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

■ �경제성 감원:

 • 적용 상황:
- 기업 회생 절차에 진입한 경우

-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기업의 생산 이전, 중대 기술혁신 또는 경영방식의 조정으로 인하여 노동계약 변경 후 여전�
 히 감원이 필요한 경우

- �계약체결 시의 근거로 한 객관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노동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
 된 경우

 • �절차: 20인 이상 감원하거나 20인 미만이나 기업 직원 총인원수의 10% 이상 감원하는 경우, �
 고용업체는 30일 전 공회 또는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공회 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
 하며 노동부서에 감원방안을 보고 한 후 경제성 감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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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질문 사항: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어려워 졌음을 이유로 <노동계약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성 감원을 실행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가급적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영상황이 어려워 졌음을 이유로 <노동계약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성 감원을 실행하지 않을 것을 제안 드림. 부득이 하게 경제성 감원을 실행해야 하는 경우, 우선 
현지 노동부서와 상의한 후 경제성 감원 및 그 방안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근거: 
■ �<인사부5호통지> 제2조 및 제3조는 아래와 같은 지침을 제시:

 • �전염병 영향으로 인하여 생산경영에 어려움이 초래된 경우, 기업은 직원과 합의하여 급여 조정, �
 교대근무, 근로시간 단축 등 방식을 취하여 근로안정을 유지해야 하며 감원을 하지 않거나 적게 �
 감원해야 함.

 • �기업을 격려하여 적극적으로 근로관계를 안정시키는 경로와 방법을 탐색하도록 하고, 상응한 �
 조치를 취한 후 여전히 감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하여 감원방안을 제정하도록 지도하며, 법에 따�
 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근로관계를 적절하게 처리하여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질서를 �
 유지하도록 해야 함.

■ �각 지방정부도 기업들이 직원을 감원하지 않거나 최대한 적게 감원할 것을 권장하고 있음.

■ �또한 <노동계약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르면 경제성 감원은 현지 노동부서에 보고해야 하고, 관련 
규정상 보고만 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부서에서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고 있음. 현재 상황에
서 현지 노동부서의 위와 같은 보고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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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질문 사항: 직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아파트단지 출입통제, 교통통제 등 사유로 인
하여 제때에 출근하지 못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인사제도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회사는 위와 같은 직원들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인사제도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해서
는 아니됨.

근거: 
<인사부8호통지> 제3조는 각 지방 인사국에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제시: 전염병 예방기간, 각 지
방 인사국은 기업을 지도하여 직원이 격리조치 또는 정부에서 취한 긴급조치를 받은 상황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파악하도록 해야 하고, 기업이 해당 기간 관련 조치의 영향을 받음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는 직원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파견 당한 근로자(被派遣劳动者)를 돌려보
내지 않도록 요구해야 함.

따라서 회사는 상기 직원을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인사제도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하는 
것은 인사부에서 권장하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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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질문 사항: 직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이 코로나19 감염 등 개인 불안감으로 근무하
지 않는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하여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회사의 인사제도 등 내부 규
정에 따라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우선 직원에게 서면으로 업무재개 관련 국가 및 지방 통지 등을 설명한 후 직원에게 출근할 것을 권
고하고, 직원이 여전히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인사제도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등 처분을 내
릴 수 있음46.

근거: 
<인사부8호통지>는 기업의 해고 제한을 강조하면서도, 직장복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법
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즉, <인사부8호통지> 제3조는 “업무복귀를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하여, 기업노조를 지도하여 적시에 
전염병예방정책의 요구와 기업 업무재개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주도적으로 직원이 적시에 근무하도
록 지도해야 하며, 권고하였으나 효과가 없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없이 출근을 거부하는 직원에 대
하여, 기업이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규정함. 

따라서 회사는 상기 직원에 대하여 우선 직원에게 서면으로 업무재개 관련 국가 및 지방 통지 등을 
설명한 후 직원에게 출근할 것을 권고하고(해당 설명, 권고 등은 구두뿐만 아니라 가급적 메일, 메시
지, 위챗 등 서면으로 진행), 직원이 여전히 출근하지 않는 경우 회사의 인사제도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해고 등 처분을 내릴 수 있음.

46 �회사의 인사제도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직원을 해고하는 경우 회사의 인사제도 등 내부 규정이 <노동계약법> 제4조에서 규정한 �
 민주절차에 따라 제정되었고 직원에게 고지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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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질문 사항: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
염되는 경우 공상(工伤, 즉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요?

검토 의견:
의료인원 및 코로나19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인원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업무 과정에서 코로
나19에 감염되는 경우 공상에 해당하고, 상기 인원 이외의 인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는 공상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기 어려움.

 • �참고로 공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행 국가 정책에 의해 직원의 해당 의료 비용은 국가�
 에서 부담하나, 직원이 출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기간 동안의 급여는 회사가 부담해야 하고 현재 �
 규정으로서는 공상보험을 통해 보상받기 어려움.

근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위생건강위의 <업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폐렴에 감염된 의료 및 관련 업무인원 보장문제에 관한 통지47>는 “코로나19 폐렴 예방 업무 중, 의료 
및 관련 업무인원이 업무를 이행함으로 인하여 코로나19 폐렴에 감염되거나 코로나19 폐렴에 감염
되어 사망하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해야 하고 법에 따라 공상보험대우를 향유해야 한다”고 규정하였
음. 그러므로 의료인원 및 코로나19 예방 관련 업무에 종사한 인원이 코로나19 예방 및 치료 업무 과
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공상에 해당됨.

<공상보험조례48> 제1조에 의하더라도 공상은 업무 과정의 사고 또는 업무 수행과 관련된 직업병임. 
따라서 직원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으로부터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공상으로 
간주되기는 어려움.

47 �人力资源社会保障部、财政部、国家卫生健康委关于因履行工作职责感染新型冠状病毒肺炎的医护及相关工作人员有�
 关保障问题的通知

48 工伤保险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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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질문 사항: 직원이 출퇴근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공상에 해당하는지요?

검토 의견:
직원이 출퇴근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이는 공상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근거: 
출퇴근 도중 본인의 주요 책임이 아닌 교통사고 또는 도시궤도교통, 연란선, 기차사고로 상해를 당하
는 경우 공상으로 인정될 수 있음(<공상보험조례49> 제14조 제6항).

따라서 직원이 출퇴근 도중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이는 상기 상황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기 어렵
기에 공상으로 간주되기 어려움. 

49 �工伤保险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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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질문 사항: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어 직원에게 회사에 출근하지 
말고 검사 받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이 회사의 해당 요구를 거절하고 계속하여 출
근함으로써 회사의 다른 직원이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노출되게 하는 경우 회사는 이
를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다음과 같은 경우로 나누어 봐야 할 것임: (i) 의심 자체만으로 해고할 수 없음. (ii) 다른 직원에게 감염
시킴으로 직원이 상기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해당 직원을 해고할 수 있음. (iii) 다른 직
원에게 감염시켰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의 인사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였다면 해
고 사유에 해당되나 인사규칙상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해고사유가 될 수 없음.

이 경우 회사는 적시에 관할 가도(街道) 또는 공안국에 신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근거: 
의심 자체만으로 해고사유가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돌발 전염병 등 재해 예방, 통제 형사사건 처리 시 구체적인 응용
법률 문제에 관한 해석50> 제1조에 의하면 (i)고의로 전염병을 전파시킨 경우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
안정에 해를 끼친 죄(以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罪)’에 해당될 수 있고 (ii)강제 격리 또는 치료를 거
부함으로써 과실로 전염병 전파를 초래한 경우 ‘과실로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정에 해를 끼친 죄(过
失以危险方法危害公共安全罪)’에 해당될 수 있음. 

<노동계약법> 제3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회사는 직원과의 노동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직원이 형사처벌을 받기 전 직원의 행위가 형법의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회사
의 판단만으로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음. 

한편, 비록 전염병을 전파하였으나 그 사안이 경미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하지 않은 경우에도 (i) 전염
병 전파 자체가 회사의 인사규칙을 엄중하게 위반하였거나, (ii) 회사에 대한 격리조치 등으로 생산 중
단을 초래하여 회사의 인사제도에 심각하게 위배된 경우 회사는 해당 직원과의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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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질문 사항: 직원이 미성년자녀를 돌봐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반드
시 휴가를 줘야 하는지요? 휴가를 줘야 한다면 재택근무를 안배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북경시의 경우, 관련 규정이 있기 때문에 직원이 미성년자녀를 돌봐야 함을 이유로 휴가를 신청하는 경
우 회사는 해당 직원에게 휴가를 줘야 하고 정상급여를 지급해야 하나 재택근무를 안배할 수는 있음.

북경시 외의 기타 5개 지역에는 북경시와 같은 규정이 없기에, 회사가 반드시 휴가를 줘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필요 시 직원과 협상하여 무급휴가를 주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임.

근거: 
■ �코로나19로 인하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개학을 연기함에 따라, 북경시 인사국, 교육위원회

는 2020년 1월 31일 <전염병 예방으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기업직원이 미성년자녀를 돌
봐야 하는 기간 급여 문제에 대한 통지51>를 공포하였고 해당 규정의 취지는 아래와 같음:

 • �가정을 단위로 직원 1명이 집에서 미성년자녀를 돌볼 수 있고, 이는 정부에서 실시한 격리조치 
또는 취한 기타 긴급조치로 인하여 정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에 해당한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기간의 급여는 직원이 소속된 기업이 정상적으로 출근한데 따라 지급해야 함.

■ �적용 대상은 부부가 모두 출근을 하고 있고 돌봐야 하는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임.

 • �직원이 미성년자를 돌보는 기간, 기업은 노동계약을 해지해서는 아니됨. 노동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정부에서 실시한 격리조치 또는 취한 기타 긴급조치가 종료되는 때까지 자동 연장됨.

 • �한편, 미성년자녀를 돌보는 직원의 경우 전화, 인터넷 등 융통성 있는 근무방식으로 노무를 제공
할 것을 권장함.

51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北京市教育委员会关于因防控疫情推迟开学企业职工看护未成年子女期间工资待遇问�
 题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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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질문 사항: 직원이 춘절 연휴 전 회사에 국무원 연장휴일 기간52 연차를 신청하였
고 회사가 비준한 경우, 직원이 향후 다시 해당 연차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직원이 향후 다시 해당 연차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음.

근거: 
<직원연차조례53> 제3조에 의하면 국가 법정명절휴일, 일반공휴일은 연차휴가에 포함되지 않음. 이
번 국무원 연장휴일은 그 성격상 일반공휴일에 해당하기에 연차에 포함되지 않음. 따라서 직원이 향
후 다시 상기 연차를 신청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거부할 수 없을 것임.

21. 질문 사항: 직원이 춘절 연휴 전 회사에 사직통보를 하였으나 회사가 국무원 연장
휴일, 지방정부 연장기간 등 이유로 인하여 사직절차를 처리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직원
이 사직통보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는 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이 경우 회사는 여전히 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음.

근거: 
근로자는 30일 전 서면형식으로 고용업체에 통지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노동계약법> 제
37조). 직원이 사직을 제기하는 경우, 해당 사직통지가 회사에 송달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함. 즉, 회
사 인사담당자 또는 해당 직원의 상급 직원이 해당 직원의 사직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해당 직원의 
사직은 효력을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야 함. 따라서 해당 직원이 사직통보를 철회하고자 한다 하더라
도 회사는 여전히 사직으로 처리할 수 있음.

52 �근무일인 1월 31일, 2월 1일
53 职工带薪年休假条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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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질문 사항: 지방정부 연장기간 직원에게 업무를 안배하지 않았으나 정상 급여를 
지급한 경우, 향후 휴식일에 직원에게 업무를 안배하면서 대체 휴가를 제공하지 않거
나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검토 의견:
향후 이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공포되지 않는 한, 이는 노동법규 위반의 이슈가 존재하므로 상기 처리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

근거: 
우선 제2번 질문 사항의 검토의견과 같이 (i) 상해시, 하북성의  지방정부 연장기간은 일반공휴일로 
간주되므로 향후 추가적으로 업무를 안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ii) 북경시, 강소성, 산동성, 광동성
의 경우 영업/생산 정지 규정에 준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업/생산으로 인해 출근 및 업무
를 안배하지 않았다고 하여 나중에 추가 업무를 안배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은 없음.

23. 질문 사항: 회사가 국무원 연장휴일 또는 지방정부 연장기간으로 인하여 제때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 노동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요?

검토 의견:
이는 회사가 노동계약을 위반하였다고 간주하기 어려움. 다만 회사는 관련 상황을 직원에게 설명하고 
업무재개 후 바로 지급해야 할 것임.

근거: 
급여는 반드시 고용업체와 직원 간에 약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해야 하고 급여지급일이 공휴일 또는 
휴식일인 경우, 직전 근무일 지급해야 하며 급여는 적어도 매월 한 회 지급해야 함(<급여지급 잠행규
정> 제7조). <노동계약법> 제38조 제2항, 제4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급여를 적시에 지급
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원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회사에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그런데, 회사가 국무원 연장휴일 또는 지방정부 연장기간으로 인하여 제때에 직원의 급여를 지급하
지 못한 것은 불가항력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업무재개 후 바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회사의 노동 관련 법규 및 노동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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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질문 사항: 회사가 직원에게 업무재개 전 체류한 지역, 체류한 시간, 접촉한 인원, 
신체상황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회사는 코로나19 예방기간 직원에게 업무재개 전 체류한 지역, 체류한 시간, 접촉한 인원, 신체상황 등 
코로나19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다만, 회사는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직원
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고,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해서는 아니됨. 
향후 분쟁의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사전 직원의 서면동의를 받아 두
는 것이 적절하며, 직원의 개인정보를 정부부서 이외의 기타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아니됨.

근거: 
고용업체는 근로자 및 노동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본상황을 파악할 권리가 있고, 근로자는 
사실대로 설명해야 하고(<노동계약법> 제8조), 고용업체는 근로자를 위하여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근로안전 위생조건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노동법> 제54조).

전염병 예방기간, 직원의 전염병 관련 정보는 회사의 생산경영과 업무안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정보로서 <노동계약법> 제8조의 “노동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로 간주될 수 있고, 회사가 
직원에게 국가 규정에 부합되는 근로안전 위생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간주될 수 있
기에 회사는 직원의 전염병 관련 정보에 대하여 파악할 권리가 있고, 직원에게 코로나19 관련 개인정
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또한 위와 같은 정보 수집은 관할 정부기관의 전염병 통제 관련 지시 또는 지침에 의해 진행하는 것
으로 기타 관련 법규 위반의 이슈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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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질문 사항: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종합근무시간산정제도
(综合计算工时工作制)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현지 노동행정부서에 종합근무시간산정제도를 신청할 
수 있음. 다만 종합근무시간산정제도의 시행은 현지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종합
근무시간산정제도의 실행을 결정하기 전 관련된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함.

근거: 
■ �종합근무시간산정제도란 주, 월, 분기, 연(年) 등을 주기로 하여 종합적으로 근무시간을 산정하는 

제도를 의미함. 종합근무시간제의 경우에는 교대근무/휴식조정(轮岗调休)이나 집중업무/집중휴
식(集中工作、集中休息) 등의 방식을 채택할 수 있음.

■ �기업은 아래 업종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종합근무시간산정제를 실행할 수 있고 평균 일(日)근
무시간과 평균 주(周)근무시간은 법정표준근무시간과 기본적으로 일치해야 함(<기업이 부정시근
무제와 종합근무시간산정제를 실행하는 것에 관한 심사비준방법54> 제5조):

(1) �교통, 철도, 우전, 수운, 항공, 어업 등 업종 중 업무성격이 특수함으로 인하여 연속 작업을 해야 
하는 직원

(2) �지질 및 자원 탐사, 건축, 제염, 제당, 관광 등 계절과 자연조건의 제한을 받은 업종의 일부 직원

(3) 기타 종합근무시간산정제를 실행하기에 적절한 직원

■ �종합근무시간산정제도는 업종에 관한 제한이 있고 현지 노동행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음. 다만 코로나19 사태는 특수 상황에 해당하고, <인사부5호통지>, <인사부8호통지> 역시 
전염병으로 인하여 생산경영에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은 직원과 합의하여 급여조정, 교대 근무, 근
무시간 단축 등 탄력적 근무 방식을 취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북경시의 경우 1월 23일자 
통지55는 코로나19 로 인하여 회사의 생산, 경영에 어려움이 처한 회사는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서
에 종합근무시간산정제도를 신청하여 실행할 수 있고 명확한 지침을 확정함.

54 关于企业实行不定时工作制和综合计算工时工作制的审批办法
55 北京市人力资源和社会保障局关于做好疫情防控期间维护劳动关系稳定有关问题的通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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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이슈

26. 질문 사항: 전염병 예방기간 일부 사회보험금이나 주택공적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지연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요?

검토 의견:
2020년 2월 18일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회사는 양로
보험, 실업보험, 공상보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음. 다만 세부규정은 제정
되지 않았기에 향후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아래 우대정책은 회사가 법률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사회보험금과 주택공적금에 한함. 
직원이 납부해야 하나 법률규정에 따라 회사가 원천징수해야 하는 사회보험금과 주택공적금은 포함
되지 않으며, 회사는 여전히 해당 사회보험금과 주택공적금을 원천징수해야 함.

지역 호북성 기업 호북성 외 기업

양로보험, �
실업보험, �
공상보험

모든 기업에 대하여 2월 - 6월기간 면제

- 대기업: �
  2월 - 4월기간 절반 납부
- 중소기업56: �
  2월 - 6월기간 면제

주택공적금 6월 전 기업은 주택공적금 지연납부를 신청할 수 있음57

56 �중소기업 기준에 관한 규정은 공업과신용화부, 국가통계국, 국가발전과개혁위원회, 재정부, 재정부의 <중소기업분류기준규정�
 (中小企业划型标准规定)> 참조 바람.

57 다만 언제까지 지연납부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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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질문 사항: 사회보험금 일정기간 면제, 주택공적금 지연납부 정책은 외국기업의 
중국대표처에도 적용되는지요?

검토 의견:
외국기업의 중국대표처의 경우, 성격상 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간주하기 어려우나, 통상 FESCO 등 
업체를 통하여 직원의 사회보험금, 주택공적금을 납부하기에, 간접적으로 일정기간 사회보험금 면
제, 주택공적금 지연납부 등의 우대정책을 적용 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다만 현재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발표되지 않았으므로, 향후 이와 관련된 세부규정이나 실무 동향 등을 예의 주시
할 필요가 있음.

28. 질문 사항: 본건 사태에 대비하여 각 지방정부는 어떠한 우대 정책을 반포하였는
지요?

검토 의견:
최근 각 지방정부는 기업들에 대한 여러 지원정책을 반포하고 있고 각 지역별로 해당 우대 정책을 정
리하면 아래와 같음58.

지역 호북성 기업 호북성 외 기업

북경시
(중소기업에 

한정)

일부 행정성 비용 �
수금 중단

- �전염병 기간 영향을 많이 받은 중소기업의 특종설비검사비, 오수처리비, �
 도로점유비를 면제.

임대료 면제 - �시, 구의 국유회사 부동산을 임대 및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경우 2월달 �
 임대료 50%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관련

- �코로나19 영향이 비교적 크고 생산, 경영 상의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
 감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소수 인원만 감원한 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
 북경시 일인당 평균 실업보험비(失业保险费) 및 기업의 보험 가입 �
 직원수를 기준으로 6개월의 실업보험비 환급.

- �북경시 수도 기능과 산업발전에 부합하는 기업의 경우 (1) 2020년 4월�
 까지 직원 인수가 직전연도와 일치 또는 20% 미만 증가한 경우 3개월 �
 사회보험료의 3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 (2) 2020년 4월까지 직원 �
 인수가 직전연도에 비해 20% 이상 증가한 경우 3개월 사회보험료의 �
 5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제공.

- �위 기업들이 요건에 부합하는 직업기능 교육을 진행한 경우 1인당 �
 1,000위안 기준으로 교육 보조금 지급.

58 �관련된 지원정책은 성급, 시급 및 현(구, 구급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공포하고 있으므로 각 소속 지역에 따라 각자 기업에 �
 적절한 우대정책을 면밀하게 유의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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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이슈

지역 호북성 기업 호북성 외 기업

상해시

임대료 감면
- �상해 국유기업의 경영성 부동산(개발구와 산업원구, 창업기지 및 �
 과학기술기업 인큐베이터를 포함)을 임대하여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
 중소기업은 2월과 3월의 임대료를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관련

- �2020년 감원하지 않았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 및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의 �
 경우 실제 지급한 직전연도 전체 실업보험의 50% 반환.

- �영업중단 기간에 각종 온라인 교육을 진행한 경우 실제 교육비용의 �
 95%를 지원.

- �보험가입 인원의 의료보험대우를 낮추지 않고 의료보험제도의 평온한 �
 운행을 보증하는 전제에서, 2020년도 직원의료보험 기업의 납부 요율을 �
 잠정적으로 0.5% 인하.

심천시

임대료 감면 - �시, 구급 정부 또는 시, 구 정부 산한 국유기업 부동산을 임대한 �
 비국유기업은 2개월 임대료를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코로나19사태의 영향을 받아 제때에 사회보험을 납부할 수 없을 경우 �
 사태 종결 후 3개월 내에 납부.

주택공적금 지원
- �코로나19 영향을 받아, 주택공적금을 적립하는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
 기업의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택공적금 비율을 �
 3%로 인하 또는 주택공적금 지급 기간을 12개월 연장.

오수처리비용 환급 -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기업에게 6개월의 도시오수처리비용을 반환.

전기사용원가 감소 - �심천시 공상기업 2월달에 납부해야 하는 2부제 전기요금59 중의 기본 �
 전기요금을 면제.

직원 채용 관련

- �코로나19 통제 기간 내에 감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감원한 기업의 �
 경우 직전연도 실업보험금의 50% 반환.

- �생산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고 감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감원한 �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사회보험금의 25% 환급.

- �코로나19로 인한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격리조치 기간 내에 기업이 지급한 �
 급여는 기본양로보험 기수(基数)의 50% 보조금 지원.

59 �변압기 용량과 대응되는 기본 전기요금과 전기 사용량과 대응되는 전력량 전기요금을 결합한 전기요금 수취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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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기타 이슈

지역 호북성 기업 호북성 외 기업

광동성

임대료 감면
- �국유자산에 속하는 경영에 사용되는 부동산일 경우, 전염병 사태의 �
 영향을 크게 받아 정상적으로 경영할 수 없는 민영임차기업의 첫 달 �
 임대료를 면제하고, 두번째, 세번째 달 임대료의 절반을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직원 채용 관련

- �코로나19 통제 기간 내에 감원하지 않았거나 또는 적게 감원한 기업의 �
 경우 직전연도 실업보험금의 50% 반환.

- �코로나19 인한 치료 또는 의료 관찰 격리조치 기간 내에 기업이 지급한 �
 급여는 기본양로보험 기수(基数)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산동성�
(중소기업에 �

한정)

세금 감면 - �코로나19로 인해 중대한 손실을 입은 기업의 경우 도시토지사용세, �
 부동산세 감소 또는 면제.

세금 납부 기간 연장 - 세금 납부가 어려운 기업의 경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임대료 감면 - 국유 부동산을 임대한 중소기업은 1~3개월 임대료 면제.

직원 채용 관련 - �감원하지 않거나 적게 감원한 기업의 경우 직전연도 실업보험비의 �
 50%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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